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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6년 9월 21일 10:00 ~ 18:00

◆ 장  소 : 리솜스파캐슬 덕산(테마동 2F 제라늄홀)

◆ 주  최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주  관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으로 기

억될 것 같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곧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

들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재난

안전 관리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자 지난 6월 10일 충남재

난안전연구센터가 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현재 충남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통해 도민 안전에 관한 체계의 정립

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은 도민행복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

는 인식하에 도민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지향점을 설정하고

자 『안전충남비전』수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워크숍,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복한 안전 충남』비전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저희 충남재난안

전연구센터가 보다 내실있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격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 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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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 심포지움 일정

◆ 일  시 : 2016년 9월 21일 10:00 ~ 18:00

◆ 장  소 : 리솜스파캐슬 덕산(테마동 2F 제라늄홀)

◆ 주  최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 주  관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 등록 및 접수: 2016년 9월 21일(수) 10:00 ~ 10:30 

♣ 개회 및 초청특강 : 10:30 ~ 12:00 

 ▷ 사  회 :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개회사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초청특강

Robert Wade Duggleby, Jr.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Program, 

Florida State University)

“Global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 오 찬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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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의   13:30 ~ 15:00 

사회: 김영수(신성대학교)

발표: 김겸훈(한남대학교)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배동철(호서대학교)

      “지속가능한 안전생활터” 

      김근영(강남대학교)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토론: 유재룡(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이상진(충남연구원 연구실장)

      이창길(인천대학교)

◆ 휴 식 : 15:00 ~ 15:20

제2회의   15:20 ~ 16:20 

사회: 김윤호(목원대학교)

발표: 조민상(백석대학교) 

      “높은 인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양기근(원광대학교)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토론: 이동규(동아대학교)

      최홍영(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계장)

◆ 휴 식 : 16:20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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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의   16:40 ~ 17:40

라운드테이블 :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

사회: 이재은(충북대학교, 안전충남비전위원장)

패널: 전병욱(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김광용(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

      류진하(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장)

      허재영(대전대학교)

      김윤호(목원대학교)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 폐회식   17:4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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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여건변화 

1.1.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한 위험이 없는 상태’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기술의 진보, 여가와 웰빙을

추구하는 생활환경 변화로 일반 국민의 기초적인 안전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회복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정부의 안전복지 정책은 중요함.

○ 안전복지란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들의 범주 또

는 사회적 노력, 사회적 서비스, 노력과 관련된 일체의 체계. 실천 활동” 등으

로 정의할 수 있음(성기환·최일영, 2014: 329-330).

○ 최근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난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생활주변에도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안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복지를 생

각할 수 없음. 그러므로 안전복지야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새로운 영역의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통계지표가 될 수 있는 노인, 어린

이,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16.4%로 전남(20.5%), 전북(17.8%),

경북(17.7%), 강원(16.9%)에 이어 17개 시·도중 다섯 번째로 높음. 충남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341,21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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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노인인구 비율(시도별)

(2015.12.31.기준 /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6% 14.6% 12.7% 10.7% 11.3% 10.9% 8.8% 10.6% 10.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9% 14.8% 16.4% 17.8% 20.5% 17.7% 13.8% 13.8% 주 :

전국노인 인구비율 13.1%(시도별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順)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15년 하반기 충남도정주요통계(2016).

〈표 2〉충청남도의 노인인구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341,214 95,903 84,428 76,011 52,160 22,599 7,721 1,712 680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15년 하반기 충남도정주요통계(2016).

〈표 3〉충남도 고령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노인인구
(65세 이상) 268 278 307 315 345 402 455 500 617 732 841

비율 13.9 14.3 15.1 15.2 16.5 18.5 20.5 22.2 26.6 30.9 35.2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14.12.)』(2006년 고령사회진입→ 2023년 초

고령사회 전망)

〈표 4〉독거노인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구 분
독거노인  수

비고
계 기초생활 수급노인 일반노인

道 93,532 16,060 77,472

자료 : 충남도청 저출산고령화정책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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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2015년 말 기준 아동은 419,355명(어린이 199,560명, 영유아 119,513명,

영아 59,892명)임.1)

〈표 5〉아동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영    아  59,892  60,759  60,088 59,218 57,304 55,638

영 유 아 119,513 122,376 120,211 118,938 117,484 117,546

어 린 이 223,392 220,191 205,387 200,781 198,513 199,560

아    동 419,355 417,059 394,611 388,503 308,830 374,044

소    년 473,314 472,139 421,085 415,089 407,112 400,146

청 소 년 413,073 410,726 390,225 386,869 381,415 377,004

자료 :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2016).

○ 충남의 등록장애인은 124,751명으로 전국 2,490,408명의 5.01%임.

〈표 6〉등록장애인 현황

(2015.12.31.기준/단위:명)

구분 합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충남 124,751 65,646 12,093 13,533 951 10,733 10,826 631 5,140 2,789 222 654 387 121 737 288

전국 2,490,408 1,281,499 252,874 250,334 18,813 189,752 250,86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자료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2016).

1) 아동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주로 유아, 어린이, 소년,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제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의 경우에는 명칭 및 연령상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
복지의 시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외의 다른 국
내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 대상 연령
아동복지법 아동 19에 미만의 아동

영유아보육법 영아 및 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유아교육법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이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의 소년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 후부터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
모부자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자료: 이소희(2002: 20), 아동복지론. 도서출판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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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한부모 가족 현황은 7,351세대수, 18,799세대원임.

〈표 7〉한부모 가족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세대, 세대원수)

구  분

유   형   별

비 고
계 모 자

가 족
부 자
가 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조 손
가 족

道
세 대 수 7,351 5,317 1,670 93 10 261

세대원수 18,799 13,740 4,338 193 22 506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2016).

○ 충남의 결혼이민자는 14,019명이고, 귀화자는 6,276명임.

〈표 8〉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계

성   별 국적 취득별

남 여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소계 혼인사유 기타사유

14,019 1,373 12,646 7,743 6,276 4,499 1,777

자료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201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6).

- 충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32,010가구(2013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 비율

25.7%, 장애인은 124,721명(14년 기준, 전국 대비 비중 5.0%), 65세 이상 노인

330,807명(14년 기준, 노령화 지수 110.2%), 독거노인 수는 91,893명(충남도

전체 노인인구수의 27.8%), 외국인 54,557명(14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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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건변화와 전망

○ 최근 재난안전 환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등으로 집중호우, 태풍, 폭

염 등 기상기록을 갱신하는 등 점점 다양·대형·복잡화되고 있으며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위험성 상존 :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

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자연재

난의 위험이 상존함

- 우리나라의 2099년 기온은 3.0∼5.9℃ 상승 예상 (全지구는 1.8∼3.7℃

상승 예상)

자료: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4), 환경부·기상청.

○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창궐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커지고 있

음.

○ 시설 노후화·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 가속화 추세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50년 이상 노후 시설

다수 : 교량27%, 터널30%, 옹벽37%, 승강장17%)

-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65세 이상 인구비

율 : ’13년12%→’50년37%, 국내체류 외국인 약 160만명(’13년 기준)

○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항공·선박·기차 등 고위험 내재적 이동수단의 사용 증가, 등산·

해양 스포츠·축제 등 위험이 내재된 활동 증가하고 있음

- 우리의 기후·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난관

리 국가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25위/34개국, 2014)

자료: 국민안전처(20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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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새로운 유형의 불산, 염산 등 화학누출하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어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은 양극

화, 고령화, 국제화에 따라 증가 추세임.

○ 새로운 재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 및 생활환경 제약 등으로 인

해 재난의 심각성에 대한 대처 및 준비에 여유가 없어 재난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과 체험활동 등이 미흡한 실정임.

1.3. SWOT 분석

□ 강점요인

○ 스마트폰 등 첨단 IT를 활용한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전문 연구센터(충남연 재난안전센터) 활

용 가능

□ 약점요인

○ 생계로 생활여유가 없어 재난교육∙체험 및 재난정보를 제때 받지 못함

○ 생계유지, 거동불편 등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 부족

□ 기회요인

○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 취약계층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및 증대

□ 위협요인

○ 기후변화로 재난이 다양·대형·복잡화되고 있음

○ 열악한 거주환경 등으로 인한 재난위험요소 내지 재난취약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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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및 위협에 대한 극복방안

○ 안전충남비전을 기반으로, 재난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도민 대상 ‘안전복지’ 서

비스 제공

○ 재난취약계층과 다양한 재난정보를 함께 나누고, 열악한 재난안전 환경을 함

께 해결하는 도민 맞춤형 안전충남 비전 실천

〈그림 1〉안전복지 SWOT 분석

2. 기본방향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

복지 구현과 맞춤형안전복지 실현으로 설정함.

○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은 재난심리안정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사회자본

형성의 구체적 전략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함.

○ 맞춤형안전복지 실현은 생애주기재난안전교육, 맞춤형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

고, 재난취약계층배려의 구체적 전략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함.



- 70 -

□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

○ 안전복지 건강 프로그램 지원

- 추진사업: 재난 정신건강 지원센터 운영, 재난건강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

전복지 실현, 지역사회 재난 병원 지정,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전

복지를 위한 손상예방,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

○ 안전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사업: 새로운 충청남도 안전복지 모델 개발 및 정착, 안전문화증진 사회

안전망 조례 제정, 충청남도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강화, 원거리 지

역 안전마을 조성 및 확산,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안전복지 품질관리

- 추진사업: 도민 안전복지지수 개발로 안전복지 행동변화 유도, 지역산업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안전복지 실현, 안전복지 통계 및 분류 개편으로

안전복지 품질관리, 지역 재난환경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 추진 운영, 안

전복지 품질관리를 위한 과학적 재난 피해조사 실시

□ 맞춤형안전복지 실현

○ 생애기주 재난안전교육

- 추진사업: 재난안전교육 조례 제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반 구축,

대도민 홍보,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 추진사업: 국민안전처 안전 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 연동시스템 구축, 안전신

고 포상제, 안전신문고 홍보 및 사용교육

○ 재난취약계층 배려

- 추진사업: 재난환경을 고려한 함께 누리는 맞춤형 안전복지 종합대책 마련,

재난취약시설로부터 재난약자 보호, 수요자 눈높이 고품질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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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안전 충남 비전 체계도 및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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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

3.1.1 안전복지 건강 프로그램 지원

가. 필요성 및 목적

○ 과거와 달리 재난의 대규모화와 함께 급작스런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는 상황임. 2016년 22년만에 갑작스러운 폭염이나 경주의 강도

5.8 지진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연재난 이

외에도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위적 재난도 끝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과거와 달리 건강에 대한 본질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

- 과거의 경우 전염성 질환 등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으나 최근의 경

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심리적 상처나 건강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한 지역이나 국가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와 막

대한 영향과 파급효과를 초래함

- 예를 들어 재난발생으로 개인이 애도, 사망의 위협,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의

건강에 대한 위협, 재산권 침해와 재정적으로 안정이 손실되거나 직장을 잃

는 등과 같이 재난과 관련된 경험을 자원의 손실과 손실의 위협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스트레스요인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되고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 불안, 우울, 알콜 의존, 남용 등과 같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심리

장애를 유인 할 수 있어 재난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인 심리적 결과들이 나타

날 수 있는 것임(이선자 외, 2006: 3)

○ Eun-Hee Chae(2005)는 재난의 단기 영향연구에서 재난발생 여부에 따라 지

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신체적 증상과 보건복지욕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선자 외(2006)는 재난

과 비재난지역의 장기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정신건

강 모두 재난지역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지역사회의 안전복지 실천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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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으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 수 있음

나. 추진사업

□ 재난 정신건강 지원센터 운영

○ 재난 정신건강 지원센터는 전체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집단스트레스

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활동과 개별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를 위

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

○ 재난 시 성공적인 정신보건 의료활동을 수행을 위해 재난사건이 발생후 1, 2

일 이내에 정신보건 의료활동 실시를 대책본부에서 선언하고 담당자가 업무

를 시작하며 정신보건의료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의 조직화, 방

문대상선정, 방문중지 결정, 외부원조자와의 연계 등 현장의 판단에 따라 즉

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직후 평소처럼 정신보건 의료활동을 실행하되 지속성을 유지시키며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접촉하여 주민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하며 상황에 따라선

재난현장에 직접 나가서 활동하며, 일시에 몰리는 정신보건의 제공자를 조정

○ 대상자를 직접 찾아나서는 outreach활동을 전개

- 우선적으로 주의해서 지켜볼 사람을 check list를 통해 screening 함

- 다음단계로 대상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와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

- 심각하여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는 다시 screening하여 의학적 조치 여부를

결정

- 핫라인 등을 통해 긴급히 정신ㆍ심리적 지지를 제공

□ 재난건강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

○ 충청남도의 재난 매뉴얼이나 의료 긴급체계 및 재난준비 매뉴얼에 재난건강

보건서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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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의 역사, 문제의 특성, 장애나 질병에 대한 인식, 대처방법 등 지역문

화전반과 지역의 잠재적 외부자원 에 대한 넓은 사정이 선행된 후 신중한 계

획아래 지침서 작성

○ 재난건강보건위원회가 재난다발지역주민 중 고령자, 저학력, 저소득층, 어린이

등은 건강보건서비스 집중관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지역사회 재난 병원 지정

○ 재난의료 전달에 있어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 재난 환자의 첫수용자로서 의료

기관의 역할과 실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재난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재난의료가 공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까지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는 재난의료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지

못하며, 미미한 실정이고, 의료기관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또한 부족한 실정

○ 특히 국가재난의료체계의 국공립 또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만으로는 모

든 재난 지역과 재난 영역을 포괄, 대응할 수 없으며, 국가재난의료지원단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DMAT)의 경우는 현장 재난의료 영역으

로 의료기관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및 재난의료 영역과는 다름

○ 따라서 일반적인 병의원 중 재난 관련 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형종합병원이 아닌 일반적인 병의원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경우 의사

와 간호사 모두 재난 관련 교육을 받고 치료와 관련된 일을 초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의료기관은 현장 또는 병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 등

을 대상으로 지역 상황에 적합하며, 현실적인 재난의료 전문 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Emergency and Terrorism preparedness for 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s(ETP)와 같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질의 재난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 및 재난의료 전문가 양성 등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재

난의료체계의 개발, 점검, 보완 등을 전문성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음(김수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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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복지에 대한 인프라 확대와 지역 주민의 건강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임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로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 2000)는 지불능력(ability to pay) 중 의료비로 40% 이상

지출될 경우로 정의하며,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지출(직접

의료비+건강보험료)이 소득이나 지불능력의 10%-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

의(황도경 외, 2013: 4)

○ 재난적 의료비 현황(황도경 외, 2013: 5)

-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관련 선행연구는 총지출액이나 총지출액-식료품비 대비

의료비 지출 5~10%, 20~25%, 30%, 40%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 총 지출액 중 의료비 지출이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각각 10.36%(이태진 외, 2003), 11.8%(이원영 외, 2005), 14.6%(최정

규 외, 2011), 21.5%(김교성 외, 2012)로, 18.68%(이태진 외, 2012)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지출액에서 식료품비를 제한 금액

중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는 가구가 각각 32.2%, 44.7%로 나타났으며,

20%가 넘는 가구는 각각 19.5%, 23.7%, 30%가 넘는 가구는 각각 12%, 13%

로 나타남

- 결국 저소득 가구 일수록 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비용적으로는 가구의 의료비 지출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와 질환별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

□ 안전복지를 위한 손상예방, 손상감시 프로그램 운영

○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능동적

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

를 가진다"는 안전도시의 이념은 1989년 스톡홀름 사고손상세계 학술개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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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역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구조변화를 통해 안전

한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안전도시는 손상예방 프로그램과 손상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

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임

○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 행위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상의 해로운 결과

로서 사고나 폭력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고위험군, 환경, 위험요인

을 적절히 통제함으로 예방이 가능

○ 안전증진의 기본 개념은 모든 개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

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안전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최근에는 개인중심의 손상예방사업과 함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 중심의 접근이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WHO는 안전도시사업 모델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 역시 손상예방 프로그램과 손상감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

해 안전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손상예방 프로그램은 학교안전프로그램, 어린이안전프로그램, 지역안전프로그

램, 노인안전프로그램, 교통안전프로그램 등의 운영이며,

- 손상감시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도민에게 발생하는 손상문제와 위험요인을 주

기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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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전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으로 촉발되는 위험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불확실한 사건

의 발현 또는 과정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험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

음.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이재열 외, 2005; 성기환․한승환, 2009: 80)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해 약자를 고려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으

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대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

○ 법률에서도 이러한 안전에 대한 규정이 존재

- 헌법은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규정에서 국가가 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여성의 권익 향상, 노

인․청소년의 복지, 장애인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의무를 함께 규

정함으로써 안전복지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국민에 대한 복지의 하나라

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로서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 따라서 안전복지는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서비스들의

범주 또는 사회적 노력, 사회적 서비스, 노력과 관련된 일체의 체계. 실천활

동” 등으로 정의될 수 있음(전영옥, 2008)

- 안전복지는 대규모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재난뿐만 아니라 최근 기술진보,

기후․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생활환경에 잠재해 있거나 내면적인 위험요

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성기환․한승환, 2009: 82)

- 또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보호를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끌

어들여 찾아서 해결하는 한편, 재난피해 충격에 따른 치유와 자활 지원 등

그 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수

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임(전영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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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다

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의 제도적 확대를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구

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의하고자

함

나. 추진사업

□ 새로운 충청남도 안전복지 모델 개발 및 정착

○ 안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한 위험이 없는 상태’

로 정의되고 있음(Fido & Wood, 1989). 그러나 절대로 안전한 상태는 존재하

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작업하는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개

념임(Cox & Cox, 1996: 19)

○ 안전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인간, 물리적 구조,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이

해되어야 함. 인간 요소에는 인간의 태도, 믿음, 성격, 행동 등 안전 문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가 포함되며, 물리적 요소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장

비나 도구, 물자 등이 포함됨. 환경 요소에는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특징들이 포함됨

○ 따라서 안전복지의 세 가지 요소인 인간적 요소(안전의식), 물리적 요소(물자,

시설), 환경적 요소(조직체계)를 통해 새로운 안전복지 모델의 개발 및 정착

이 필요(성기환․한승환, 2009: 91)

- 첫째, 통합적인 안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재난관리단계별 프로세스조

직으로 재난예방단, 재난대비단, 긴급대응단, 복구지원단의 구성을 제안하면

서 안전진단반, 생활안전지도반, 복지지원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 확충. 특히 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중요

-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안전복지모델의 운영.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확립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의

중요. 또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부서 마련, 정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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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도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필요

- 셋째, 도민 안전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 도민 안전복지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 지원, 지역기업체와의 협력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안전문화증진 사회안전망 조례 제정

○ 안전문화증진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 안전문화 진흥과 관

련된 규정이 존재

- 그러나 규정의 내용이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

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

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

흥하기 위한 활동 등으로 일반적인 내용임

○ 따라서 취약계획에 대한 안전관리내용에 대한 강화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총

청남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또한 각종 신종레포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전복지

에 대한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음

○ 그 외 도서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법제도 운영이 필요

- 홍성군의 경우 2009년 도서지역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

였음

□ 충청남도 안전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강화

○ 서울시는 2016년 4월부터 시민과 함께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

○ 이 제도는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 4∼5인 내외로 민ㆍ관 협력체 ‘더안전시

민모임’을 구성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관리 중인 D

ㆍE등급 시설을 살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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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미는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2∼3명을 위촉해, 평소 생활

속에서 시설을 관찰하다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즉시 시설관리부서에 신고하도

록 하는 조직

- 도우미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관내 거주 중인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사 등을

전담 전문가로 지정되며, 살피미로부터 위험요소 발견 신고시 현장점검 및

보수ㆍ보강 방안 자문

○ 더안전시민모임 구성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

상 시설 외에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안전사각지대 발굴 회의‘에도 참

여

○ 이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의 경우도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위험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결국 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안전복지에 대

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 원거리 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확산

○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 화재 등의 경우 초기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특히 농촌지역이 대다수인 충청남도의 경우 노령인구의 증가 및 노후주택,

소방차량 진입로 협소 등 출동장애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이 미흡

○ 이를 위해 기초소방시설 보급, 전기․가스 등 년 1회 합동주택 안전점검, 주

민기초건강검진 실시, 소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마을 조성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단위 소화기 배치 관리,

원거리 지역 미니 소방서 설치․운영 등이 필요

-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자위소방대를 구성하였으며, 인천의 경우 합동 봉사활

동을 통한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경기도는 마을회관에 우리마을 미니 119센

터 설치 등을 추진

○ 따라서 충청남도 역시 도민의 안전복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마을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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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재난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 왜곡된 정보 등으로 인한 위기 증폭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필요

- 공공영역의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

- 위기 자체가 주는 위협보다 불필요한 오해․왜곡된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한 위기 증폭 및 사회적 갈등 예방 필요

- 복합적 재난․사고 발생시 이해관계자간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도민들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안전에 영

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사

고 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안

전복지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

- 이를 위하여 위기 및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범위, 내용 등을 정립하

고, 국내외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사례와 충청남도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안전복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 82 -

3.1.3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안전복지 품질관리

가.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의 불균형 및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충이 매우 중요

○ Putnam(1993a, 1993b, 1995)은 사회자본을 일련의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라고 보고 있음

- 사회자본을 상호간에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

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

게 하여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봄(황영호․박종관, 2003: 34)

○ 사회자본 관련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 NGO 활동, 민주주의 정착, 지역사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사회자본의 중요한 변수 중에 신뢰와 안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국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은 매우 중요

- 실제 손기영 외(2010)는 사회자본 수준 중, 공동체 수준의 사회자본점수가 증

가할수록 불안과 우울 영역의 점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충청남도의 경우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농촌은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동시

에 생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농업의 특성상 주민들은 협동 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함. 따라서 농촌 지역은 생활과 생산이 엄격하게 구분

되는 여타의 도시지역과 달리 관계가 풍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며 관계성을 기초로 볼 때 도시지역보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에서의 관계가 중요(손기영 외, 2010: 114)

○ 따라서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사회자본이 그 거주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음

○ 결국 충청남도의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한 안전복지 품



- 83 -

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안전복지에 대한 지수개발, 지역 근로자의 안전복지 관리, 안전복지 기동대

등의 운영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안전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추진사업

□ 도민 안전복지지수 개발로 안전복지 행동변화 유도

○ 안전사고 및 인위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측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함. 즉 안전교육을 하기 전에 안전의식이 안전에 속해있는지 위험에 속해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 안전사고 및 인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행동을 해야 하며 안

전한 행동은 안전한 습관, 태도 및 지식에 의해서 형성됨. 안전의식의 함양

은 안전행동 형성에 기여하는 습관, 태도 및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도민의 안전복지지수 개발을 통해 도민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

활동 등의 일상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 안전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

대되는 행태, 태도, 습관, 안전규범, 안전지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안전복지 지수는 일상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행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위적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의 안전

역량(행태, 태도, 습관, 지식)을 측정 및 진단하고자 하는 척도로 구성할 필

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행동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각

의 대상(공공기관, 지역사회, 기업체 등)이 보이는 수행의 질을 안전의 관점

에서 평가하는 지표를 정함으로써(예를 들어,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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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전수행 정도를 반영하는 것),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문화 형성이

유도될 수 있을 것임

□ 지역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안전복지 실현

○ 보통 사람들의 경우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활동하

는 시간보다 많음. 이는 재난이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도 현장이나 사

무실에 있는 경우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

증이 높은 것 또한 현실임

○ KOSHA 18001은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임(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2016년 9월 검색)

○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고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충청남도는 지역내 기업들에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절차와 인증에 필요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작업장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

여 충청남도 근로자 안전복지를 실현

□ 안전복지 통계 및 분류 개편으로 안전복지 품질관리

○ 기존의 재난관련 통계들은 기초통계정보이며, 도시화․산업화 등의 진전으로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통계나 분류는 과거의 방식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실질적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 및 분류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안전복지에 대한 통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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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안전복지관련 통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실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복지 중 인적재난의 경우 레저, 자전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기존의 통계에서는 담지

못하고 있으며, 분류 또한 기타로 되어 있어 구분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안전복지 통계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

고 있어 사회와 도민들의 관심에 비해 통계는 미흡한 편임

- 재난취약분야 발굴, 재난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그리고 현재 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 인적재난사고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성 또는

연계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가 없는 것 또한 문제임

-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안전복지를 위한 정책입안 및 기본정보로서의 역할이

미비

○ 따라서 다양한 국내외 통계체계를 벤치마킹을 통한 품질관리 방안마련이 필

요

○ 특히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통계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방식에

의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재난환경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 추진 운영

○ 지역의 안전수요 증가 및 도민의식향상은 재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농가주택 및 단독주택도 많아 이에 따른 화재 재난에

취약한 측면이 존재

○ 따라서 각 지역의 자율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맞춤형 안전복지 환경을 제시하고 지원

○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하여 안전복지가 필요한 이웃에

게 맨투맨 안전복지 지원 실시 필요

○ 지역의 자율적 안전기능확대를 통해 안전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복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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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실시

○ 또한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다문화가정의 안전복지 컨설팅 운영으로 안전한

충청남도 건설

□ 안전복지 품질관리를 위한 과학적 재난 피해조사 실시

○ 지역의 정확한 안전피해 원인조사를 통한 신뢰 확보 및 예방대책 반영 필요

-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원인에 따라 책임문제가 뒤따르고, 보상․배상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원인조사를 통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

- 또한 재해복구를 위한 예방대책은 피해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에 정확한 피해원인조사는 적실한 재해복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대단히 중요

○ 복구과정에 도민이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신뢰성 확보 필요

- 재난이 발생하면 불만이 팽배하고 복구대책에 따라 찬반과 불신이 높은 경향

이 있음

- 복구과정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경우 복구대책의 실효성

이 높을 수가 있고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

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원인조사 시행

-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사고․원인사고 원인

감정 전담기구, 법안전센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원인 조사센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결

과를 예방대책 수립에 반영

○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복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복구계획의 수립․설

계․시행 등의 과정에 재난피해자, 지역민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요구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복구대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기회

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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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맞춤형안전복지 실현 

3.2.1 생애주기 재난안전교육

가. 필요성 및 목적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 스스로

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각자의 안전실천 역량개발이

절실함.

○ 생애주기별로 생활안전사고의 특징이 다르므로 생애주기특성을 반영한 생애

주기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함

- 아동기 안전사고는 주로 생활안전사고로서 1～3세 사이에 질식사고, 문끼임,

중독사고, 제품이용사고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제외한 각종의 생활안전사

고가 가장 빈번함.

- 4～6세에서 현격히 감소하나 놀이시설 등에서의 골절사고는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특정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

자료: 소비자위해감시센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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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아동의 사고발생 장소는 가정이 67.5%로 가장 많았고, 여가활동

장소 8.1%, 교육시설 7.6%, 백화점 등 상업시설 5.4% 순으로 많았음(국민안

전처, 2015).

-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가정(7,617건, 62.5%)으로 나타남. 계절별

로는 겨울(4,643건, 38.1%)이 다른 계절에 비해 1.7배~2배 이상, 성별로는 여

성(7,047건, 58.3%)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넘

어짐·미끄러짐, 추락·낙상사고의 비율이 높았음.

○ 국내 안전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과 산업장 재

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 노인, 장애

인, 다문화 가족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영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련 지식보급과 기술습득을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재․교구,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전문

강사, 관리체계 등 인적·물적 인프라는 태부족하거나 부재 상태임

○ 국내 안전교육의 범주는 교육과정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중복되거나 누

락된 채 제공되고 있음

-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

고 있는 ‘안전교육 5대 기준’과 분류기준은 상이하나 내용면에서 중복되고 있

는 반면, 고등교육법을 수용하면서 대학생 안전교육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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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생활안전 실천역량 안전교육의 As-Is

생활안전 실천역량 안전교육의 As-Is

수준
생애

주기

안전교육

책임부처
관련법 교육기관 교육방법 강사 교재/매체 비고

Level

Ⅰ

유
복지부

교육부

아동복지법

소방기본법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안전체험관

키자니아1)

강의(동영상, 에니메이

션)

안전체험관 견학

역학극

어린이집 교사

소방대원

전문강사

· 아동용 에니메이

션·동영상 32종,

이러닝 교사 이

수시간 15차시

과정 제공

· ‘아동안전사이버

교 육 센 터 ’

(‘13.11) 운영

개시

· 누리과정의 보완 필

요

· 5대 기준안에 생활안

전분야가 누락됨

· 교육부 안전교육 정

책과 중복

· 교육부 44시간 이수

수행실적

-취학 전 기관: 30.6%

-초등학교: 12.9%

-어린이 안전교육 실

태조사: ‘14. 13개 부

처 공동조사

초

교육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각급학교

안전체험관

강의(동영상, 에니메이

션)

체험시설 방문

소방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실

일반교사

전문강사

소방대원

· 교육과정별 안전

교육 지침서 개

발 및 보급

· 학교생활안전 앱

개발(‘15)

· ‘7대 표준안’의 대분

류 중 생활안전은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신체활동안전,

유괴 및 미아신고

방지 등을 포함
Level

Ⅱ

중

·

고

대학

국민안전처

교육부

국방부

민방위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법률

군부대

직장

민방위교육장

대한적십자사

강의 및 실습 전문강사

· 지자체별 ‘생활안

전길라잡이’교재

(pdf파일)

· 경기도는 ‘생애주

기별 안전교육

표준교안’ 개발

보급

· 재난안전 관련기

관, 민간단체의

웹사이트 내 정

보마당

· 지자체별 이러닝

매체

· 대학생 생활안전교육

미흡

· 군 심폐소생술 교육은

AED 미포함

Level

Ⅲ
성인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민방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민방위교육장

직장
강의 및 시범

전문강사

사내직원

· 직장 내 안전보건교

육, 민방위교육 외에

타인의 안전을 도모

할 교육체계 부재

Level

Ⅳ
노인 - 소방기본법

노인시설

체험시설

강의

안전체험관 활용

전문강사

소방대원
-

· 화재안전교육

· 승강기안전교육 실시

비고
주) 안전실천시민엽합은 미취학 아동(5-7세), 초등학생·중학생·노인을 대상으로 교통, 화재(전기·가스), 생활(학교·가정), 재난, 물놀이, 승강

기, 성폭력(유괴실종) 강사 파견

1) 키자니아(Kidzania)는 1999년부터 멕시코, 일본 등에서 오픈한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이다.

자료: 이옥철(2015: 127 재인용).

○ 통합적 안전교육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기준이 될 “생애주

기별 안전교육” framework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선순환적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연결고리 필요함. 즉, 모든 재난․안

전사고에 대해 ‘제도↔점검↔교육↔인프라’의 선순환적 구조가 원활히 가동되

기 위해 중간고리로서 대국민 안전교육은 필수적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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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국민안전처 안전혁신 4대 분야 8대과제

자료: 국민안전처(2015).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나. 추진사업

□ 재난안전교육 조례 제정

○ 재난안전교육의 의무화와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그림 4〉국내 관련법에 근거한 재난안전교육 현황

자료: 이옥철(20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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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련법에 근거한 재난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아동과 청소년 기준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 9세 이상 24세 미만

- 관련법간의 아동과 청소년 정의 혼선

· 일반국민의 기본교육제도에 근거하여 아동은 초등학생으로, 청소년

은 중 고등학생에 해당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제정된 관련

법은 없음!!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은 기존의 안전교육을 수용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

고자 개발된 기본 틀로서, 향후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개발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기반 구축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여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

기까지 습득해야 할 안전 관련 지식·기능을 맞춤형으로 실시

자료: 국민안전처(2015: 3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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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DB 구축

○ 재난안전교육의 성과측정과 변화하는 안전교육 요구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련 통계체계가 생애주기별재난안전교육 분야와 영역별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함

□ 대도민 홍보

○ 생애주기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과 도민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안전실천역량

강화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재개발, 전문

강사 양성, 체험프로그램 확대개발, 평가체계 개발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

함

- 재난안전체험시설의 양적 확충을 하고자 할 때, 지역안배보다는 인근 지역주

민의 인구학적 특성(연령층, 성별)과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중복투자를 막고

가동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확충이 필요함

- 지역사회 특성(원전,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관련 교육시설, 전문강사 확보 등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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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가. 필요성 및 목적

○ 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는 수요자중심 재난관리에 근거한 유비쿼터스 재난

관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IT의 발달로 인한 PC 유형은 다변화되었고, 스마트폰 등과 같은 수단의 사용

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접근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

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와 수단을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는 정부 또한 예전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

었음.

○ 이렇게 다변화된 ICT에 발맞춰 정부는 다양한 접근가능성을 위해 기존에 운

영해오던 정부부처별 전화민원과 함께 인터넷 민원을 동시적으로 구현하여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재난안전 욕구 요청에 의한

즉시 민원해결팀 구성 필요

〈그림 5〉안전민원해결 안전신문고 프로세스

○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소방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충남”실현을 목표로 선진 재난안전정보화시

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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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정보화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재난 예방-대비-대

응-복구-평가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과학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되는 전문 시스템임

- 맞춤형안전민원해결 119는 재난안전정보화시스템의 일종으로 재난안전민원의

즉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각종 전자정부 분야의 세계 1위 국가로써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이룩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을 기반으로

모바일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추진사업

□ 국민안전처 안전 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연동시

스템 구축(서울시 안전신문고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안전신문고 앱은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화재, 교통, 산업안전 등 각종 취약요

인을 국민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 12월 웹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서비스를 시행하며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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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서울시 안전신문고(안전신고·제안)

자료: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

□ 안전신고 포상제

○ 생활 주변의 위해요인이나 재난징후에 대해 시민의 신고와 안전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고·제안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분기

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한 신고·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실현(유사사례: 서울시 시행중)

〈그림 7〉안전신고 포상절차

자료: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
http://safe.seoul.go.kr/safety-sinm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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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전신고 포상제 사례

- 포상대상 : 안전도 개선에 기여를 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

- 포상금액 : 5만원 ～ 최대 100만원(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

※ 포상제외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우리시·자치구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

- 포상시행 : 2015년 6월, 9월, 12월

□ 안전신문고 홍보 및 사용교육

○ 안전신문고 사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 및 사용교육 실시 필요

○ 일부 노인 등을 포함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용방법 개발 및 사용교육과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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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재난취약계층 배려

가.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안전처의 2015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총인구 5천만명 중 재난

안전약자는 약 36%로 구성되어 3명 중 1명이 안전약자임. 이중 아동은 9백

30만명(18%), 장애인은 2백50만명(5%), 고령자는 5백30만명(11%), 국내체류

외국인은 1백50만명(3%)임.

○ 이렇듯 재난안전약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

예산, 담당 조직,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미흡한 실정임.

○ 성인여성의 경우, 위험노출도와 취약정도는 보통이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

으나, 직장여성과 달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비중

이 큰 가정주부의 경우, 안전교육의 기회는 전무한 실정임.

〈그림 8〉성별·연령별 재난안전 취약정도

자료: 국민안전처(2015), 2년간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

○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심기오, 2010: 9)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재난약자,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의 용어

가 사용되고 있음(이은애, 2008; 심기오 외, 2010; 김윤희 외, 2012; 오금호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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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內閣府, 1987)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방재백서는 재난약자를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

을 함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Nemoto․Ariga, 2014: 3)하고 있음.

○ 미국은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정의하고, 주요대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

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제시

하고 있음.

○ 한국은 재난약자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

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으로 정의하고, 그 주요 대상으로는 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됨.

〈표 10〉 국가별 재난취약계층의 기준

국가 용어 정의 대상

미국

vulnerable people
susceptible to
attack
[재난(취)약자]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
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
각․청각․인지․지체), 영
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
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
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

일본
재해약자
[災害弱子]

위험관리능력, 정보입수· 발
언능력 및 행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일본 내각부, 1987)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

한국

재난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안전약자
안전취약계층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
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
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
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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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사업

 □ 재난환경을 고려한 함께 누리는 맞춤형 안전복지 종합대책 마련

○ 국민의식 향상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 및 안전 수요증가와 고령화 사회진입

등에 따른 재난안전환경 개선 필요

○ 재난취약계층이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종합대책 마련 필요

- 재난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

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

방촌 거주자 등을 말함

 □ 재난취약시설로부터 재난약자 보호

○ 삶의 여력이 없는 재난취약계층은 주거시설 노후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

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달동네 등 거주민은 골목길의 협소 등

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으로 화재피해 최소화 필요. 기초생활수급

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형 지원(생계비, 교육급여, 의료비 등 지원 및 주

민세 감면, 전화료 면제 등)은 많으나 재난안전분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소방안전시설 미설치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시 전체화재 대비 69.3%의

사망자 발생으로 주거기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함

- 12년 전체 화재건수 대비, 주거시설 화재발생률 24.7%에 비해 사망 69.3%,

부상 43.6%(2013,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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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시설의 화재 취약성

- 12년(주거/전체, 비율) : 화재 10,690건/4,324건(24.7%), 사망 179명/258

명(69.3%), 부상자 857명/1,964명(43.6%)

자료: 소방방재청(2013: 33), ⌜더불어 상생⌟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

○ 또한, 최근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비탈면 붕괴와 침수 등으로 서민생활

의 안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절개지

주변 주택가 등 서민밀집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사전정비 필요

 □ 수요자 눈높이 고품질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 경험자는 우울증 등 심한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

○ 생활여건 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상담 등 추진

- 태풍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농민 자살, 대구 지하철참사 생존자 정신분열증세

등 사례 발생

○ 또한, 내 마을 내 가정을 재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와 안

전복지 컨설팅은 물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

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

□ 찾아가고, 찾아오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문화 정착

○ 생계유지, 거동불편, 정보약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외국인 등은

재난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참여가 부족하고, 특히 이들의 가정과 사회복지시

설 등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관심 부족 등으로 재난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

는 실정

○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강화, 자기신체를 보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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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이론·체험

교육’은 물론 각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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